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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고시 제2016 - 11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16.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9 외 5건(부여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

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

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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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9
2009-04-01 2016-11-16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3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11
2009-04-01 2016-11-16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4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132-7
2009-04-01 2016-11-16

성산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56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261-15
2009-12-28 2016-11-16

칡넝쿨의 뿌리에 속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

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24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길 68-24
2009-04-01 2016-11-16

박유산의 동쪽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10-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월포1길 12
2009-04-01 2016-11-16

수월천 소에 달이 비치므로 붙

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 4 -

거창군 고시 제2016 - 11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11호선 외 1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111호선 외 1)사업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6. 11. 10.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 업 명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교통
시설

(도로)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소로2-111호선)
개설공사

거창 상림 소로 2 111 131.4 8.0 1,051.2
거창읍
상림리

865

거창읍
상림리

865

경고
1978-103호
(1978.03.20)

상림리
도시계획도로

(중로2-46호선)
개설공사

거창 상림 중로 2 46 43.7 15 655.5
거창읍
상림리
423-1

거창읍
상림리
392-1

거창군고시
2011-82호

(2011.11.1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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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계 구 답 대 도 전

필 지 수 24 2 2 1 9 10

면 적(㎡) 2,479 112 123 51 963 1,230

일
련
번
호

소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
자

1 상림리 865 도 970 408 거창군

2 상림리 391-5 전 6 6 거창군

3 상림리 391-4 도 1 1 거창군

4 상림리 367-13 도 18 18 거창군

5 상림리 392-1 도 253 253 거창군

6 상림리 394-2 도 8 8 거창군

7 상림리 393-4 전 750 248 거창군

8 상림리 393-5 전 456 456 거창군

9 상림리 401-5 도 13 13 거창군

10 상림리 401-6 전 101 101 거창군

11 상림리 400-3 전 231 231 거창군

12 상림리 402-25 전 25 25 거창군

13 상림리 403-17 전 12 12 거창군

14 상림리 869 구 1207 53 국(농림수산부)

15 상림리 331-7 답 922 86 거창군

16 상림리 331-6 답 956 37 거창군

17 상림리 643 도 7546 40 국(농수산부)

18 상림리 747-29 구 9573 59 국(농림수산부)

19 상림리 392 대 207 5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107 (연암동)
엄익춘

20 상림리 397-2 도 50 18 미등기 토지 장기상

21 상림리 399-3 전 57 57 거창읍 거열로 2길 11 강종희

22 상림리 399-2 전 1278 43 거창읍 거열로 2길 11 강종희

23 상림리 751 도 340 204 국(국토교통부)

24 상림리 430-3 전 69 51 거창읍 미륵길 93 윤선화

합   계 25,049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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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16-108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거 창 군 수 

1. 제      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지 정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3. 공 고 기간 : 2016. 11. 14. ~ 2016. 11. 27.

4. 지정시행일 : 2016. 11. 28.

5. 공 고 대 상

금연구역

지정번호
공동주택명칭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범위

거창군-01호
대동리 한성사랑채 

아파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9길 10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홍보 및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 단속개시일 :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

   - 지정 공고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6. 공 고 방 법 : 군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055-940-83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거창군 남하면 공고 제2016-21호

제6기 남하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제5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6기 

남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자격요건

      가. 남하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다.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자

      마. 분별력과 사고력이 깊고 매사에 적극적인 자

   2. 모집인원 : 25인 이내

   3. 신청(추천)기간 : 2016. 11. 14 ~ 11. 28(15일간)

   4. 신청(추천)방법

      가. 신청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

      나.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다. 제 출 처 : 남하면사무소 총무담당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하면사무소 총무담당(☎940-77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11.

남   하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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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면 주민자치위원 신청(추천)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직        업

주  요  경  력  

본인(위 자)은 남하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신청(추천) 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또는 날인)

  남하면장 귀하


